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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데이터, 공공 데이터, 개인정보 등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보호하기 하여 미국, 유럽에서는 마이데이터에 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며 2019년 국내에서도 

마이데이터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발  방향을 제시하기 하여 미국, 유럽의 마이데이

터를 분석하 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호환  데이터 품질 측면에서 발  방향을 제안하 다. 

ABSTRACT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for services utilizing various data such as social data, public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and the Korean government 

are working in various ways to utilize My Data. In 2019,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Korea intends to expand financial services using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MyData. This 

paper will examine MyData issues of the US and European governments and propose ways 

to promote MyData in Korea in terms of data compatibility and data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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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과 목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경제(Data-Driven 

Economy)를 확 하기 해 많은 국가들은 새

로운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도  서

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화

를 해 국가에서는 특히 공공 데이터(Open 

Government Data)를 리하고 활용하기 

해서 교통, 날씨 등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다. 

국내 공공데이터는 15개 핵심 분야 공공데이터

를 리하고 개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을 기 하고 있다. 모든 데이터에서 가장 

비 이 크고 활용가치가 큰 것은 개인정보이다

(박효주, 정재은, 양진홍 2019). 국가나 기업은 

개인정보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품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가 

활용되면 개인도 한 다양한 제도, 서비스  

제품에 한 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는 

정 인 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동 의 양면처럼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가지 측

면을 고려해야 한다(김기환, 윤상오 2015). 국

가는 개인정보에 한 활용  보호에 한 정

책을 만들고 있으며, 국가별로 정선을 찾으

려는 노력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종천, 

김인석(2020)의 연구는 융기 의 개인정보

에 한 수집 차를 장문의 이 아니라 그림

이나 상으로 표 하여 선택  동의 방식을 

개선하는 연구를 시행하 다. 개인정보 오남용 

방을 한 정보보호 정책에 한 연구에서 

김 호, 김인석(2019)은 융회사 직원을 상

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이기용(2019)은 빅데이터 분석 시 개인

정보 보호  리 기술 동향을 기술하 다. 이

러한 시도  마이데이터(MyData)는 개인정

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을 모두 고

려한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마이데이터란 

기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한 

통제권을 해당 개인에게 돌려주고, 개인이 주

체 으로 이를 리․활용하도록 ‘데이터 이동

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한다(김서안, 이인호 

2019). 유럽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라는 법을 통해 융분야 마이데

이터(송미정, 김인석 2019)를 시도하고 있고 미

국은 스마트 공시라는 법을 통해 의료, 에 지, 

교육 분야 마이데이터를 시도하고 있다(Howard 

2012; Sayogo, Pardo, and Bloniarz 2014). 우

리나라도2019년에 융분야 마이데이터를 시

작하 다(김혜빈, 신원, 신상욱 2020). 본 연구

는 유럽의 GDPR, 미국의 스마트 공시를 분석

하고 국내 마이데이터 발 에 련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구성 

본 연구는 EU GDPR, 미국의 스마트 공시  

국내 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 오  뱅킹 제도 

등과 련된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 활용 

련 국내외 문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문헌 연

구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유럽의 EU GDPR과 

미국의 스마트 공시 활용 정책을 비교․분석하

고, 우리나라 정책을 검토하기 해서 정부 

는 공공기 이 발간한 보고서  자료, 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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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 의 웹사이트, 그리고 선행연구와 기타 문

헌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다. 본 연구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의 필요성

과 목   방법  구성에 해 다룬 서론 부분

이며, 제2장은 연구의 이해를 돕기 해 오  데

이터 평가, EU GDPR/PSD2, 미국 스마트 공시

를 다룬다. 그리고 련된 선행 연구를 다루었

다. 본론에 해당하는 제3장은 국내 마이데이터 

목표  황을 살피고 데이터 통합과 데이터 품

질 측면에서 제언 내용을 비교하며 살펴본다. 마

지막으로 제4장은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2. 이론  배경 

2.1 마이데이터 출  배경 

융, 의료 등 많은 분야에서 개인정보에 

한 주권은 개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 

정부나 기업이 장, 활용해왔다. 최근 세계

으로 개인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강조

하는 추세이며, 핀란드, 미국, 국, 랑스 등 

세계 여러 국가들이 개인의 자기 데이터 결정

권과 련된 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정보

의 활용  동의에 해 기업이 방법을 제시하

면 개인이 동의하는 구조다. 하지만 마이데이

터 아래서는 개인이 정보 활용의 범 와 방법

을 정하고 기업이 여기에 동의하는 구조다. 미

국, 한국 정부 등 많은 나라에서 데이터 향력

을 높이기 한 노력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

를 확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  한가지가 개

인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MyData)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 

정보에 한 권한을 개인에게 주고 개인에게 

한 융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다. 한국도 2019년 하반기에 융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시행하 다. 데이터 경제, 디지털 

경제의 의미가 내포 하듯이 많은 국가에서 데

이터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네

이버, 다음, 구 , 페이스북 등은 데이터를 이용

하여 마 을 하고 있다. 다양한 데이터와 방

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 분야에서도 이

러한 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국민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실시간 버스 정보, 좋은 의사 찾

기,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

다. 모바일을 이용한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쇼핑, 정보검색, 약, 교통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공기

업  민간기업은 이러한 디지털 흔 (digital 

trace)을 수집 하고 분석하여 소비자를 이해하

고 상품  서비스에 한 더 나은 서비스를 제

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공공 

데이터가 있어서 가능한 경우도 많다. “야놀자” 

라는 회사는 숙박과 여행, O2O서비스 ‘야놀자’

부터 ‘야놀자 트래블’ 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한

국 공사의 국문 정보 서비스, 기상청의

(신) 동네 보 정보조회 서비스, 그리고 기상

청의 기 보 정보조회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

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 정부도 데이터 활용 보다는 데이터 장

에 이 맞추어 지고 있었지만 2013년 이후 

(송석 , 이삼열, 신열, 이재용 2017; 윤상오, 

지우 2019) 데이터 활용에 한 극 인 시도

로 공공 데이터 활용을 잘하는 국가로 인정받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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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국 마이데이터: 스마트 공시 

미국 정부는 2020년 재 20만 건 이상의 가

장 많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는 국가이

다(DataGov 2020). 미국 정부는 국가과학기술

자문 원회의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 

라는 제도를 통해 개인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명한(smart)한 선택을 하도록 돕고 있다. 스

마트 공시는 소비자가 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가 사용하기 유리한 

데이터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를 들어 학, 제품 리콜, 병원  의사 품질, 

역 서비스, 항공사 성과  기기의 에 지 

효율성에 한 데이터를 게시한다. 스마트 공

시는 개 데이터를 “기계 독 가능"으로 만

들어야 컴퓨터 로그램이 소비자와 개발자에

게 유용한 방식으로 분석, 결합  제공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

한다. 스마트 공시에서는 데이터를 기계 가독 

형식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통해 

소비자와 개발자가 직  활용할 수 있도록 컴

퓨터 로그램이 분석, 결합  표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2013). 스마트 공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제공되고(Thaler and 

Tucker 2013) 있다. 첫째, 정부가 제공하는 개

인 데이터, 둘째, 정부가 수집한 제품과 서비스 

련 데이터, 셋째,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과 서비스의 가격, 특징 정보 데이터, 넷째, 민

간기업이 보유한 개인 데이터 이다. 미국 정부

는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할 뿐 아니라 데이터

를 통한 선택을 잘하도록 선택엔진을 제공하고 

있다. 선택 엔진(Choice Engine)이란 소비자

가 데이터에 쉽게 근하도록 정보를 종합하여 

선택 제공하고 개개인의 요구에 맞도록 변형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Richard and Tucker 

2013). 검색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의 가

격이나 기능을 비교하거나 제품에 한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의 스마트 공시의 가장 큰 

이슈는 데이터 포맷(Data Format)과 데이터 

호환성(Data Interoperability)이다(Sayogo et 

al. 2014). 미국은 이러한 문제 들을 풀어나가

기 해 련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의료정보

에 한 표 인 법률이 HIPPA와 HITECH

이다. 의 2가지 법은 의료 분야에서 정보 기술 

확산을 진하고, 건강 정보의 보안  보호 장

치를 마련하기 해 제정되었다. 1996년에 만들

어지고 2003에 개정된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

법은 건강보험 정보의 이   그 책임에 한 

법률로써 의료 업무에 련되어 수집되는 개인

정보를 치료 목  외로 이용하는 것을 지하기 

해 제정된 법률이다(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2019).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HITECH) 

법률은 의료기 이 자건강기록의 사회  확

산을 독려하는 법률이다. 이러한 법안은 스마

트 공시를 확 하기 하여 데이터 형식에 

한 강제  제공 등 필요한 부분은 지속 으로 

개정이 되고 있다(Data.Gov 2020). 

2.3 유럽 마이데이터: GDPR/PSD2 

유럽 연합은 국내와 유사하게 융에 집 된 

마이데이터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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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시행하 다. 이는 EU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세계 모든 기업  사이트가 련법의 용

을 받는다. 유럽의 GDPR 제20조에 의하면 정

보이동권이란 정보 주체자의 요청에 따라 컨트

롤러에게 제공한 자신의 정보를 통상 으로 사

용되고 기계로 독 가능한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기술 으로 가능한 경우

에는 정보주체자의 개인정보를 직  다른 컨트

롤러에게 이 할 수 있는 권리로 명시하고 있

다. 주요 은행은 고객수가 많고 이러한 형 은

행은 가지고 있는 많은 고객을 이용해서 홍보 

 마 을 통한 우 를 가지는 것과 같이 아

마존, 구 , 페이스북 등 자상거래, 소셜 미디

어 형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

한 시장 지배를 경계하기 해서 EU GDPR의 

‘정보이동권’이 등장했다(김서안, 이인호 2019). 

개인정보가 형 은행, 형 기업에 고착화되

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  명한 단

을 하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흩어

져 있는 자신의 데이터를 근하도록 하여 개

인정보를 능동 으로 리하고 활용하도록 하

는 ‘마이데이터 정책’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을 이룬 정책으로 주목받게 된 것

이다. 다시 말해, 마이데이터 정책을 통해 개인

정보를 극 으로 리하고 활용하고 보호하기 

한 것이다. 융 마이데이터는 크게 두가지의 

목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보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이다. 둘째는 융기 에게 

API 개발  공개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마이

데이터 법은 개인정보 이동시 안 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API) 방식을 만들도록 해 다. 이

에는 표 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주

고받았으나 표 화된 API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 법 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GDPR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 통지

받을 권리(right to be informed), 근 권리

(right of access), 삭제 권리(right of erasure), 

그리고 데이터 송 요구권이다. 특히 국내에

서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터 송권은 고객 요

청 시 데이터 보 기 은 제3자에게 활용도 높

은 형식으로 데이터를 송해야 한다. 활용도

가 높은 형식이란 GDPR Article 20(1)에 따르

면 구조화되어 있고(structured), 리 사용되

며(commonly used), 기계로 독할 수 있고

(machine-readable), 호환성이 높은(interoperable) 

형식이어야 한다. 호환성이 높은 데이터 포맷

에 한 상세한 내용은 문(Recitals) 68에 상세

히 나와 있다(Vollmer 2018). GDPR이 산업 

반에 걸쳐 정보 주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면, 

2015년 10월 제정된 EU의 Revised Directive on 

Payment Services(이하 PSD2)는 융산업에 

한정하여 더욱 구체 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에서는 신용카드 미사

용자가 60%에 달할 정도로 신용카드 보 률이 

낮아 온라인 결제 시 직불카드와 같이 은행 계

좌를 통해 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서는 고객 본인의 계좌가 맞는지, 잔

액은 충분한지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하는 

필요하다. PSD2에서 마이데이터 정책의 핵심

은 고객 동의 하에 API를 통한 제3자의 ‘읽기

(read)’와 ‘쓰기(write)’ 기능을 허용하 다는 

것이다. ‘읽기’는 잔액과 거래내역 등 융기

이 축 한 고객 데이터를 제3자가 조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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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이고, ‘쓰기’는 제3자가 융기 에 지

을 지시할 수 있는 기능이다. 고객이 요청할 

경우 융기 은 제3자에게 이러한 기능을 의

무 으로 제공해야 한다(김서안, 이인호 2019). 

융기 의 의무 사항을 이용하여 표 으로 

제공되는 있는 서비스가 오 뱅킹이다. 오 뱅

킹이란 은행이 API를 통해 보유 데이터의 읽

기 는 쓰기 기능을 외부에 공개하고 제3자가 

이를 활용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오  뱅킹을 통해서 개인의 계좌 정보

를 한곳에 모아서 볼 수 있고 모아진 정보 분석

을 통해서 개인의 융 정보에 한 분석  개

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융 마이

데이터 활성화로 인해 고객은 가격비교사이트

에서 항공권이나 온라인 물품의 가격을 쉽게 

비교하듯, 특정 융상품에 해서도 제3자를 

통해 여러 융회사의 다양한 상품 정보를 한

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 게 되면 고객은 

융 상품권 선택에 있어 스마트한 결정을 할 

수 있다. 한 보험 상품 제공하는 업체들도 개

인 정보를 분석하여 일 일 맞춤형 보험 상품

이나 융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고객 데이터와 목하여 재 고객이 이

용 인 융상품보다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늘어날 것이다. 그 결과 

소비자는 더 낮은 출 리, 더 렴한 보험료, 

더 많은 카드 혜택 등을 릴 수 있을 것이며, 

융기 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해 고객의 

에서 보다 신 인 상품을 만들기 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재 가입 인 

상품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가격이 더욱 

렴한 상품을 찾을 수 있고, 자신과 비슷한 연

령  재무상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융

상품을 선호하는지 악할 수도 있다. 재의 

보장 내역과 동일하지만 보험료가 더욱 렴한 

보험상품을 찾을 수도 있다. 데이터의 가용 범

가 넓어진다면 고객의 의료 정보에 기반하여 

가능성 높은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한 추천도 가능해질 망이다. 개별 융회

사 입장에서 고객의 종합 인 재무상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화 작업에 한계

가 존재하 다. 그러나 마이데이터를 통해 고

객의 소비패턴과 재무 황, 험 성향 등에 

해 종합 인 분석이 이루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융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마

찬가지로 보험회사 역시 고객의 재무정보와 의

료정보, 치정보 등을 추가로 분석하여 보험

상품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마이데

이터는 궁극 으로 개인의 데이터 활용도를 제

고하여 소비자가 겪는 정보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융상품 이용에 따

른 효용을 극 화할 망이다. 미국 스마트 공

시는 유럽이나 국내의 융에 한 마이데이터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이

데이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차별 이다. 

2.4 국내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시 에 개인정보에 한 리  

활용에 한 요구가 증하고 있다(김혜빈, 신

원, 신상욱 2020). 복잡하고 다양한 융 상품

을 소비자가 합리 인 선택을 하도록 개인정보

에 한 리  분석이 필요하다. 2010년 이래

로 신용조회사, 핀테크 업체 등이 주도가 되어 

제한 인 개인정보 조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

다. 신용정보조회 산업은 소비자들의 신용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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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인식 제고, 인터넷 뱅킹, 다양한 모바

일 페이먼트의 증으로 신용조회에 한 수

요가 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핀테크 사

업이 활성화 되기 해서는 개인정보 활용에 

한 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개인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소비

형태 험성향 등 개인정보에 한 분석을 바

탕으로 개별 소비자의 융상품 추천 등 다양

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랫폼이 필요한 실

정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18년도 

융 원회가 마이데이터(MyData)를 발표하

다. 마이데이터란 <그림 1>에서 보듯이 개인정

보를 제 3자에게 탁하여 리하고 이를 활용

하기 한 정책이다. 

<그림 1> 마이데이터 구성도

( 융 원회 2018)

마이데이터 정책에 의하여 은행과 신용카드사, 

축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에도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구축 

의무를 부과할 망이다. API 구축을 통해서 

안 하고 표 화된 데이터를 상호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핀테크 회사가 기존 은

행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 으로 자  이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융  핀

테크 서비스의 활용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2.5 데이터 평가 

미국, 유럽, 한국 등  세계 으로 데이터에 

한 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으로 데이터에 

한 리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국가에서 

리하는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라고 하며(윤상

오, 지우 2019), 국가별 공공 데이터에 한 

평가를 하는 국제  기 은 <표 1>과 같이 12개 

정도가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오  

데이터(open data)라고 하며 이러한 오  데이

터를 다양한 기 에서 평가하고 있다. 오  데

이터 평가 기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평가  하나가 Open Data Barometer이

며 2018년 재 115개국 국가가 공공 데이터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공공 데이터 평가에 참

여하는 국가는 국민에게 공공 데이터를 제공함

으로써 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화를 기 하고 

있다. 

2.5.1 Open Data Barometer 

Open Data Barometer는 데이터 비(data 

readiness), 데이터 구축(data implementation), 

데이터 향력(data impact) 3가지 측면에서 

국가별 공공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다. 

첫째, 데이터 비는 데이터의 존재여부(read- 

iness)이다. 데이터 존재여부는 국가가 제공하

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지에 한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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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방법론 범

Open Data Barometer
문가 설문조사

이차 데이터 활용
2018 년 115개국 

Open Data Index 체크리스트 활용 2013년 70개국

UN eGovernment Survey 설문조사 기반으로 정량  데이터 활용 193개국 실시

Open Data Monitor
실시간 통계 제공 

데이터 포털 자동 분석 
국가 오 데이터 EU 상 

Open Data Certificate 질의문에 따른 자기평가 수행

OECD Framework 정부 설문조사 국가단  OECD 가입국 

Open Data 500 연구기   기업 설문 기업 

Health Sector Indicators 정량  정성  지표 국 

European PSI Scoreboard 7개 척도를 이용한 정략  수제 유럽연합 국가 

Open Data Compass
데이터 소스에 한 연구자 평가를 

기반으로 한 양 평가
국가단

국 열린정부(OG) 성과측정 국가

미국 정보공개 계획 평가 30개 지표를 가지고 개방 계획안 평가 국가 

<표 1> 오 데이터 평가 기

를 들어 날씨와 련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지에 한 여부를 측정한다. 성공 인 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화를 해서는 정부, 민간, 개인

간의 력이 필요하며 데이터가 지속 으로 제

공되어야 한다. 한 데이터가 기계가 처리 가

능하고, 표 을 수한 데이터 형태로 제공이 

되도록 open data barometer는 권고하고 있다. 

데이터에 한 품질 리도 한 포함하고 있

다. 국가가 제공하는 데이터  15개 분야의 핵

심 데이터는 개방 형식이 다양하다. 이  기계

가 처리할 수 없는 형식의 데이터는 구 하기

가 다소 어렵다. 를 들어 문서 형식의 docx, 

pdf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

에 데이터의 구 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기

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Tim Berners-Lee

가 주장하는 공공 데이터 5 등 이다(Hausenblas 

2012).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를 표 하는데 5

가지 등 으로 나 고 있고 각 등 에 한 정

의와 를 들면 다음과 같다. 1등 은 가장 선

호하지 않는 단계로 정보가 이미지나 문서로 

제공되는 형태이다. 를 들어 jpg. pdf. docx, 

hwp 등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기계가 정보를 

처리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다. 2등 은 1등듭의 

이미지나 PDF 문서는 아니지만 특정 회사의 

소 트웨어를 사용해야만 읽기, 쓰기가 가능한 

데이터이다. 를 들어 XLSX은 마이크로소 트

사의 엑셀 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읽기 쓰기가 

가능하기에 2등 의 데이터이다. 3등 은 open 

data format을 이용하여 제공된 데이터 형식이

다. 를 들어 CSV(comma separate value)

는 xlsx와 동일한 정보이지만 특정 회사의 소

트웨어가 아니어도 읽고 쓰기가 가능하기에 

3등 의 데이터이다. 4등 의 데이터는 URI

를 사용하여 출 된 데이터를 재사용 할 수 있

게 한 데이터이다. 를 들면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형식의 데이터이다. 

5등 의 데이터는 데이터 스키마를 이용하고 

연결된 데이터로 인해 데이터에 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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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한 데이터이다. 를 들어 LOD 

(Linked Open Data) 같은 시도이며 이를 통해 

데이터가 많이 연결 될수록 여러 가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를 기 해 볼 수 있다. 

둘째, 데이터 구축이다. 데이터 구축이란 데

이터를 활용하여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

해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는지에 한 여부

이다. 를 들어 개인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날

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데이터

의 구축을 해서는 제공된 데이터의 형태가 

표 을 따라야 한다. 제공된 데이터가 제공자

의 시스템에서만 구동되는 특수한 형태의 형태

가 아니라 개방형 포맷(open format) 이여야 

한다. 를 들어 XLS 보다는 CSV 형태로 제

공되는 것이 개방 소 트웨어로 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다. 이는 Tim Berners-Lee의 2등 과 

3등 의 차이이다. 2등  공공 데이터는 특정 

회사의 소 트웨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 개방형 포맷 데이터로 제공된 자

료는 오  소 트웨어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한 데이터의 품질이 우수해야 한다. 제

공된 데이터에 락된 내용이 없어야 한다. 

를 들어 날씨 정보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하는

데 데이터의 일부가 락이 되어서는 좋은 품

질의 데이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세째, 데이

터 향력이다. 데이터 향력은 개인 는 사

회에 미치는 데이터 향력을 측정한다. 를 

들어 날씨 앱을 통해서 개인이나 국가에게 미

치는 향력을 측정한다. 평가에 참여하는 115

개의 거의 모든 국가의 데이터 비, 데이터 구

축, 데이터 향력 지표를 살펴보면 데이터 

향력은 데이터 비나 데이터 구축 지표 보다 

조한 편이다. 이는 데이터가 존재하고 앱으

로 제공이 되지만 실제 으로 개인이나 사회에 

향력을 많이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 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데이터 활용 보다는 데이터 

장에 이 맞추어 지고 있었지만 2013년 이

후(송석  2018; 윤상오, 지우 2019; 한억

수 2018) 데이터 활용에 한 극 인 시도로 

공공 데이터 활용을 잘하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Open data barometer가 시행된 

2014년에는 17 던 한국 정부는 2018년 

재 5 로 데이터 비, 활용, 향력 부분에서 

많은 발 을 가져오고 있다(World Wide Web 

Foundation 2020). 

2.5.2 데이터 구축  데이터 향력

<그림 2>를 보면 많은 국가가 데이터에 한 

비(Readiness)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데이

터 구축(Implementation)과 향력(Impact)은 

상  랭킹 국가도 조한 편이다. 

특히 데이터 향력(Impact)이 데이터 비

나 데이터 구축보다 높은 나라는 없으며 한국

이 유일하게 데이터 구축(Implementation)과 

데이터 향력(Impact) 수가 동일하며 67

으로 제일 높은 데이터 향력 수를 보유하

고 있다. 데이터 구축  향력이 조한 이유

의 하나는 개인정보 분석  활용에 한 제

약이 주요한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다(김혜빈, 

신원, 신상욱 2020). 데이터 향력(Impact)을 

높이기 해서 개인정보 보호  활용에 한 

다양한 제도  기술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개

인 맞춤형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이러한 시도는 국가 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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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오  데이터 랭킹

(Open Data Barometer 2018)

인정보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활성화를 꾀

하고 있다. 표 인 국가별 시도를 보면 EU의 

GDPR, 국의 기업 에 지 과학 략부의 ‘Midata’ 

정책, 미국의 스마트 공시, 한국의 융 MyData 

등이다. 

2.6 련 연구 

미국의 스마트 공시와 EU GDPR의 시행 이

후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제도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는 가운데 손 화, 손주진(2019)은 

우리나라 기업이 EU 거주자에게 상품이나 서

비스를 제공 할 경우 GDPR에서 지정하는 개

인정보 규정에 한 장기 인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정일  외(2019)(2019)은 GDPR 규정에서 

요구하는 컨트롤러와 로세서 지정, 데이터 삭

제권, 정정권, 이동권  데이터 최소화 원칙은 

블록체인 구 을 어렵게 만들고 인공지능 기술

과 빅데이터 분석은 GDPR의 근본 원칙과 상

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를 들어 GDPR 원

칙  목 제한(Purpose Limitation) 원칙이 

있는데 이는 ‘구체 이고 명시 인’ 목 을 

해 개인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해당 목 과 양

립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가 처리할 수 없는 것

을 말한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  클러스터링 

기법은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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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도출하는 기법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상충

되는 것이다. 최보미, 채상미, 김민균, 강연정

(2018) 연구는 국제화 되어 가고 있는 국내기

업이 EU, 미국 등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

에 부응하기 한 국내 표 의 발 방향에 

해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EU PSD2와 미국의 

스마트 공시 등장으로 정부가 극 으로 추진

하고 있는 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들에 한 

종합 인 분석  데이터 통합  데이터 품질

에 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한 개인정보 보

호와 활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들은 부분

이 법 인 근을 하고 있어, 실제 정책 인 

에서의 보호와 활용에 한 조화로운 해법 

는 해외의 활용정책의 고찰을 통한 정책 인 

제언의 제시 등에 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수의 국가가 오  데이

터 개방과 함께 데이터의 활용을 기 하고 있

지만 구축과 향력 면에서 조한 것에 한 

원인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마이데이터 정책에 어떻게 반 되어 하는지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 개인정보 활

용을 한 표 인 정책사례인 미국의 스마트 

공개 정책과 국의 마이데이터 정책을 상호비

교를 통해 분석한 뒤, 국내 마이데이터 확 를 

한 시사 을 제시함을 목 으로 한다. 구체

으로 두 정책의 추진배경, 목 , 내용, 련 

법제도, 활용사례를 고찰하고 상호간 공통 과 

차별성을 심으로 비교한 후 우리나라의 마이

데이터 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정

보 활용정책의 우리나라에의 용성은 정부의 

역할, 데이터 표   상호운용성, 그리고 데이

터생태계의 발  등의 시각에서 탐색한다.

 3. 국내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한 
고려사항 

3.1 데이터 호환 

국내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한 첫번째 고려

사항은 데이터 호환이다. 국내 공공 데이터는 

장에서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다. 공공 데이

터의 장/ 리/폐기에서 데이터에 한 활용

에 을 두고 있다(윤상오, 지우 2019). 국

내 공공데이터는 2020년 재 3만개 이상의 데

이터에 한 공개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

처럼 공공 데이터의 유용성이 강조되고 데이터 

개방정책이 공공부문에서 활발하게 추진되면

서 그동안 공개되고 활용되지 못했던 공공 데

이터의 공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데이터 기반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제공

하는 공개 데이터를 이용한 구축이 있어야 하

고 이를 통한 향력이 개인이나 단체에 미쳐

야 한다. 데이터 향력을 높이기 해서 정부

는 데이터의 활용에 한 권장을 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데이터 간의 낮은 호환 문제  데

이터 간의 융합이 원할 하지 않는 것이 실이

다(박소연, 방 호, 유인호, 김태형 2019). 데이

터 호환이란 기 별, 분야별로 생성되고 리

되는 데이터에 해서 유사한 목 을 해 데

이터를 활용하기 해서 상호 호환이 되는 것

을 말한다(정철희, 이명원 2010). 

데이터 포맷(Data Format)은 원활한 데이

터 호환 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요한 요구

사항  하나이다(정철희, 이명원 2010). 를 

들어 병원간 데이터 통합을 통한 질병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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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시도하는데 호환이 되지 않는 상이한 

데이터 포맷으로 인한 데이터 통합 는 융합

이 쉽지는 않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데이터 

포맷을 한 기 이 제시되어야 한다. 미국의 

의료, 교육, 에 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데이터간 통합이 원활하

지 않다는 부분이다. 데이터 통합을 해서는 

데이터 포맷이 가장 요한 사항이다. 데이터 

포맷에 한 연구는 open data format이라는 

주제로 연구되고 있다. 미국 Open Government 

Initiative는 open format을 랫폼 독립 이

고, 기계 가독형(Machine Processable)이며, 정

보가 재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는 데이터 형식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Orszag 2009). Chen et al. 

(2015)의 연구는 의료 상 자료를 근하기 

한 개방 데이터 포맷을 제안하고 있다. 환자의 

상 데이터에 한 오  데이터 포맷을 개발

하고 검증했으며, 공개 액세스를 해 데이터 

라이 러리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유럽의 GDPR에도 일반 으로 쓰이는 포맷

을 사용하여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데

이터를 상호 교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

나 오랜 동안 분야별로 사용되는 시스템이 다

르고 시스템 마다 만들어지는 데이터의 형식이 

다르다 보니 데이터 호환이 쉽지는 않다. 한 

일반 으로 통용되는 데이터 포맷에 한 상호

조가 실하다. 분야별 표 이 있지만 분야

를 넘어선 호환은 잘되지 않는다. 를 들어 

융권 데이터를 통신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서

비스를 만들기에는 데이터 포맷의 호환이나 데

이터의 융합이 용이하지 않다. 데이터 포맷이 

서로 호환이 되어야 활용도가 늘어난다. 정부

부처간 데이터 호환에 문제가 있어서 활용도가 

낮다. 그러므로 데이터 포맷에 한 호환성에 

한 정부 부처간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해

서 정부는 분야별 호환성을 고려한 오  데이

터 포맷에 한 구체 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여야 한다. 분야별 데이터 포맷에 한 연구를 

통해 다른 역의 데이터와 호환이 되도록 권

장함으로 국내 마이데이터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3.2 데이터 품질 

국내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한 두번째 고려

사항은 데이터 품질이다. 국내 공공데이터는 

미국과 국과 비교하면 늦게 구축이 되었지만 

빠른 속도로 양 인 팽창을 가져오고 있다. 하

지만 데이터 품질 측면에서 보면 여러가지 문

제가 있다. 를 들어 융데이터의 입력값 타

입이 정확하지 않아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

는 경우가 많다. 문자가 들어가야 할 곳에 숫자

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애

로사항이 있다. 이처럼 데이터를 제공할 때 양

인 증가 뿐 아니라 데이터의 질 인 면도 고

려가 되어야 한다. 데이터 질의 요도를 보여

주는 것이 Open Data Barometer 측정 값  

데이터의 향력이다. 미국, 유럽, 한국 등 국가

별로 마이데이터가 존재하고 제공 하고 있지만 

이러한 마이데이터가 극 으로 활용되지 못

하고 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은 개인이나 기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는 데이터의 부정확

성, 데이터의 복성 등 여러가지 데이터의 품

질 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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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9가지 데이터 품질 요건 

데이터 활용, 구축,  향력을 향상시키기 

하여 고려해야 할 데이터 품질은 다음 9가지

로 정리할 수 있다(Dekkers, Loutas, Keyzer, 

& Goedertier 2013). 첫째, 데이터의 정확성

(Accuracy)이다. 정확성은 데이터가 정확히 

정보를 표 하고 있는지 한 평가이다. 를 

들어 날씨 정보 데이터에 정확한 온도나 강수

량이 제공되는지에 한 여부이다. 데이터의 

정성은 비용과 련이 있으며 사용목 에 맞

게 정확한 데이터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 정확

한 정보가 제공이 안될 경우에는 데이터의 활

용이 떨어지고 구축  향력 한 조해진

다. 둘째, 데이터의 일 성이다. 일 성은 다양

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사용할 때 데이터가 서

로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한 데이터들이 일

정한 결과값을 가져야 한다. 를 들어 부처간 

비슷한 내용의 데이터를 통합할 때 내용이 서

로 상충되면 안된다. 데이터는 정확하고 일

성이 있어야 한다. 데이터 통합 시 비슷한 데이

터 간에 일 성이 낮을 때에는 데이터 구축  

데이터 향력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

다. 셋째, 데이터의 가용성이다. 가용성은 데이

터가 항상 근 가능한지에 한 것이다. 를 

들어 데이터를 근하기 하여 시도를 했을 

때 작동해야 한다. 깨어진 링크나 일이 존재

하지 않을 경우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 제

공되는 데이터는 검색엔진 등에서 찾을 수 있

어야 한다. 넷째, 데이터의 완 성이다. 완 성

은 사용하고자 하는 목 에 데이터가 정보를 

얼마나 완 하게 표 하고 있는지에 한 평가

이다. 를 들어 데이터가 수정되었을 때 데이

터 수정 날짜와 시간에 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과 같이 데이터의 필요한 부분이 제공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데이터 구

축  향력은 증가할 수 있다. 다섯째, 데이터

의 합성이다. 합성은 데이터가 수집, 공유

에 한 법이나 표 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데

이터는 국내외 법이나 표 에 맞게 생성, 리, 

제공되어야 한다. 융, 의료 등 분야별 표 에 

합한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 를 들어 

정보에 한 표 과 련된 ISO 표 을 따라 

만든 소 트웨어는 리  보 에 유리한 것

이다. 여섯째, 데이터의 신뢰도이다. 신뢰도는 

데이터의 제공처가 신뢰할 만한 기 이여야 한

다. 를 들어 범죄에 한 통계 자료가 개인이 

아닌 정부기 이나 연구기 에서 발행한 데이

터는 더 신뢰를  수 있는 데이터이다. 신뢰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정 인 

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일곱째, 데이터의 가공성

이다. 가공성은 량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처

리가 되기 해서는 기계가 처리 가능한 데이터 

이어야 한다. 를 들어 날씨에 한 데이터가 인

터넷 상에 JPG 같은 그림 일 형태로 제공되는 

것 보다는 W3C에서 정한 형식으로 표 이 되는 

것이다. 구체 으로 W3C 기 에 근거한 날씨 정

보의 날짜 표시는 YYYY-MM-DD로 표시한다. 

여덟째, 데이터의 정성이다. 정성은 데이터

가 필요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가이다. 

를 들어 날씨에 한 데이터를 제공할 때 평균 

날씨를 계산하기 하여 반올림 된 데이터가 

제공되거나 화학  반응을 계산하기 한 날씨 

데이터는 더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측정 표에는 

자동차의 색깔은 하지 하지 데이터이기 때

문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홉째, 데이



19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1권 제2호 2020

터의 시기 성이다. 시기 성은 데이터가 

한 는 최신의 데이터가 제공되는지에 

한 것이다. 를 들어 교통 데이터는 몇 분 간

격으로 실시간으로 제공되어야 의미가 있다. 

태풍에 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할 수 있기에 데이터가 

시기 한 것이다. 의 9가지 데이터 품질

에 한 사항을 숙지하고 데이터를 리하고 

공유하는 개인 는 기 은 데이터 품질에 

한 가이드라인을 인지하고 따라야 한다. 데이

터 품질에 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사용하고 보 하고 폐기처분 하는 데

이터의 생애주기에 따른 데이터 품질 가이드라

인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 품질 개선은 

한 개인 는 한 기 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이

다. 그래야만 데이터 품질이 향상되고 데이터 

활용도  데이터 향력이 기 할 수 있는 것

이다. 

4. 결론  제언 

유럽 마이데이터는 융에 특화 되어 있고 

미국의 마이데이터는 의료, 교육, 에 지에 

한 제도도 시행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마이

데이터가 다른 역으로 확장 시 참고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마이데이터에 한 정책, 

기술 방향, 그리고 문제 에 한 비교 분석

을 토 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데이터 포맷  호환에 한 국가  차

원의 세부 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데이터 

통합을 이용한 데이터 기반 경제를 활성화 하

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

의 데이터 포맷을 통합 할 때 다양한 데이터 융

합이 이 지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 

는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 를 들어 융 

데이터와 의료 데이터가 융합하여 보험 가입시 

가입자의 의료 정보를 조회 는 검토할 수 있

다. 다양한 데이터 포맷  데이터 융합은 미국, 

유럽 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역이며 

우리나라는 데이터 포맷  호환에 한 가이

드라인을 통해 통합에 해서 비한다면 데이

터 포맷  호환에 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둘째, 데이터 통합에 한 세부 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함과 동시에 각 기  별로 데이터 

품질 향상에 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

라 공공 데이터는 양 인 면에서 많은 성장을 

가져왔다. 이제는 기  간의 데이터에 한 활

용도를 높이기 해서는 공공 데이터의 품질

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 품질을 향상

시키기 해서 9가지 데이터 품질 가이드라인

을 활용하여 기존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

고 새로 만들어지는 데이터에 해서도 품질 

체크리스트에 맞게 데이터 품질 향상에 노력

을 해야 한다. 데이터 품질 향상은 마이데이터 

성공에도 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김선호, 이진우, 이창수 2017; 정승호, 정덕

훈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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